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대체인력 지원금) 안내문 

○ (지원대상) 우선지원대상기업
○ (지원요건) �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

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
           ★ ‚ 대체인력 채용일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(지원 대상 근

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)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★   

○ (지원 제외 근로자) � 최저임금 미만 ‚ 사업주(법인의 대표자)의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ƒ 외국인 (단, 
체류자격이 F-2, F-5, F-6인 외국인과, 26.1.1.이후 새로 고용한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
대체 인력인 경우 지원가능), „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

○ (지원기간) 
  �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하기 전 2개월의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 
  ‚ 출산전후휴가, 유사산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
  ƒ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육아휴직 복직자 인수인계기간 

○ (지원주기) 
  � 사전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
  ‚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100%*에 해당하는 

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
     * ‘26.1.1.이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
    w ‘25.12.31. 이전에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종전 규정 적용. 
        → 최초 50% 지원금은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, 나머지 잔여 50% 금액은 출산휴가 끝난 후 

출산육아기사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신청)
  ƒ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복직자 인수인계기간
  
○ (신청기한)
 �, ‚, ƒ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,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과 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기간에 

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. 
 
○ (지원 금액)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
  w 출산휴가, 육아휴직 대체: 월 최대 140만원(30인 미만), 월 최대 130만원(30인 이상)
  w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관계없이 월 최대 120만원
   * 2026.1.1. 이전 대체인력지원금: 월 최대 120만원

○ (지원금 신청방법) 고용24 홈페이지→ 회원가입→ 기업 공인인증로서 로그인→ 기업지원금→ 출산ž육아→ 
출산육아기고용 안정장려금(대체인력) 신청

※ 육아휴직지원금 특례, 대체인력 지원금 중복 제한 관련 안내
 -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,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을 제한합니다.
   육아휴직 일반지원금(월 30만원)만 지원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있

습니다. (특례 대상기간에 해당하나, 일반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면 대체인력지원금 중복 가능)


